교육부 감사관실 이첩 요청



1. 「정부조직법」 제17조(중앙행정기관의 권한)
교육부는 시·도교육청을 지도·감독할 권한을 가진다.
➡ 즉,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을 감사·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.
· 정원 조정
· 배정 알고리즘 운영
· 형평성 검증 절차
· 내부 행정 처리


2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교육감의 책무)
교육감은 보장해야 한다.
· 교육의 형평성
· 공정성
· 적정한 학교 배치
➡ 진성고 135명 미달 + 다른 학교 과밀 + 3% 추가 배정 구조는 교육감의 법적 책무 위반이다.
➡ 교육부는 이 책무 위반 여부를 감사할 권한이 있다.


3. 「교육기본법」 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)
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.
➡ 평준화 지역에서 특정 학교만 지속적으로 미달되고
다른 학교는 과밀이 반복되는 구조는 교육 기회균등 원칙 위반이다.
➡ 교육부 감사관실은 이 원칙 위반 여부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있다.


4. 「행정절차법」 제4조(성실·공정의 원칙)
행정기관은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.
· 공정하게
· 성실하게
·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
➡ 학령인구가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정원을 축소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행정 결정이다.
➡ 감사관실은 이 원칙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.


5. 「행정절차법」 제23조(성실한 답변 의무)
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.
➡ 경기도교육청은 성실 답변 의무 위반이다.
· 민원의 핵심을 회피
· 전입 인원 계산 방식만 반복
· 정책 실패에 대한 답변 없음
➡ 감사관실은 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.


6. 「교육부 감사규정」(교육부 훈령)
교육부 감사관실은 다음 사안에 대해 직접 감사할 수 있다.
· 시·도교육청의 부당한 행정 처리
· 형평성·공정성 위반
· 교육권 침해
· 정원·배정 등 학교 배치 관련 위법·부당 행위
· 민원 처리 부실
·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
➡ 이번 사안은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.


7. 「감사원법」 제24조(감사요구)
중앙행정기관(교육부 포함)은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.
➡ 교육부 감사관실이 조사 후 경기도교육청의 위법·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
감사원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.


8. 법적 근거 
“본 사안은 5가지 법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위반한 사안입니다.
· 「정부조직법」 제17조(지도·감독권),
· 「지방교육자치법」 제18조(형평성·공정성 확보 의무),
· 「교육기본법」 제4조(교육 기회균등),
· 「행정절차법」 제4조 및 제23조(성실·공정·성실 답변 의무),
· 「교육부 감사규정」(부당한 행정 처리·형평성 위반·교육권 침해 조사 권한)


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조사할 수 없는 이해충돌 상황이며,
본 민원은 반드시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.”
